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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부산테크노파크 감전단지 시설개요 ( ) 

가 건축개요.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주 용 도 공장 지식산업센터 ( ) 건 폐 율  35.02%

지역지구 전용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 용 적 율  161.62%

대지면적  12,674.5㎡ 주차대수 면 법정  164 ( 161%)
 확장형주차 장애인주차49, 5※ 

건축면적  4,448.64㎡ 규    모 지상 층 6

연 면 적  20,484.08㎡ 최고높이  30.4m

구조하중 층 층1~4 :1.2ton/ , 5~6 :0.6ton/㎡ ㎡ 층    고 층 층 1~3 : 5.5m, 4~6 : 4.0m

편의시설 구내식당 신발인가배 회의실, , , 
세미나실 기술지원실 등, 승 강 기 화물용 대 톤 일반용 대 2 (5 ), 3 ,

리프트 대 층까지 1 (1~3 )

     지원 및 편의시설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센터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번길  : 943 235

    버스 중고차매매시장정류장 에서 도보 분: 138, 138-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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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층별 배치현황. 공장동 층 지원동 층 구성 : (6 ), (3 ) 

    호실구획은 입주 희망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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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 및 편의시설 안내 신발인가배 등 개소옥상제외: 5 ( )

(㎡)

1 270

( ) ◦ 

: ◦ ․

: ◦ 

2

( )
71.68

: ◦ ․

: ◦ 

◦ (20.1)

 (12 )※ 

( )
87.08

: ◦ ․

: ◦ 

3

882.58
◦ 

   : 

63.62

◦ 

◦ : 

-
◦ 

   ( )

  



재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호( ) 2025-347

1

, ○ 
○ 

( , , ,CCTV)○ 
○ ( 9 , 1 , , )

4 (2,342.68 )○ ㎡

2

( ) ○ 
AtoZ ( / / ) ○ 

1, 2 28○ 
, ○ 

4 (2,342.68 )○ ㎡

3
○ ( , , , , ) 
○ 

5 (2,342.68 )○ ㎡

4
1,500kw( 1,500kva ×1 )○ 

150 (50 × 3 )○ 
11 (2,746.22 ), 6○ ㎡

5 16 (2,858.92 )○ ㎡
6 16 (2,858.92 )○ ㎡

( : 129.5kw)○ 

( )○ 
6 ( 3, 2, 1)○ 

  

지원 및 편의시설의 용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2 입주권장 업종 및 임대범위 입주모집 공간현황 ( )

가 입주관리 방침. 

관련근거○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28 5( ) 

◦ 36 4( ) , 

, 

  ※ 부산광역시 고시 제 호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15-131 ( )

< > 
◦ 22 1 , 7 1 , 14 , 31   

◦ 19 3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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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대분류 중분류

신발
산업

신발 제조업C.15. 

신발완제품 제조업151 1521
- 구두류 제조업 15211
- 기타 신발제조업 15219

신발부분품 제조업152 1522

신발 유통업G.46 
신발 중개업461 46103
신발 도매업464 4642
신발 소매업474 4742

신발유관업종
디자인업 도소매중개업 무역 수출업, , , ‧
제품개발업 연구컨설팅업 지원 및 학술연구기관, , ,
신발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 등

-

     상기 분류상 해당되지 않는 업종 및 각종 기관 등은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 』 
의견을 적용하여 입주허용 여부 결정예정.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 , ※ 

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입주조건 - : 화재보험 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 ) 

입주우대 사항○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창업기업 예비창업 포함 및 신발소공인 기업 신증설기업- ( ) , ‧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신발산업 관련단체 회원사 - 

입주시 혜택 ○ 

입주기업 공동 사업 국 시비사업 지원 및 지원시설 활용- R&D ( , ) 

-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 각종 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 ) 



재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 호( ) 2025-347

나 입주제한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지식산업‘ 36 4 ◦ 
센터에의 입주 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 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 ), 
시키는 업종 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 , , ), 석유화학(
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 은 입주제외, , ,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 휴 폐업중인 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장비하중 및 층고 등 제한. 

○ 입주기업 관 의 이전 및 도입장비 중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배치 허용( )

설계하중기준 층 층 ( : 1~4 : 1,200kg/ , 5~6 600kg/ )㎡ ㎡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장비 및 비품의 총 하중을 

명기해야 함

고의로 초과하중장비 도입시에 강제 퇴거조치 및 단순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     ※ 
시는 해당장비 퇴출조치 입주자 안전 고려( )

○ 입주기업 관 의 이전 및 도입장비 중 설계층고를 고려하여 배치 허용( )

설계층고기준 층 층 ( : 1~3 : 5.5m, 4~6 4.0m)

기타 과다한 전기용량 사용기업의 경우 입주제한 가능○ 

라 입주계약 및 시기. 

○ 입주계약( )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30

○ 입주시기( )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입주하여야60

하며 계약만료 도래 호실의 경우 , 입주가능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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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대범위. 

센터 공장동 개실17○ 

층수 호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임대면적( )㎡
월차임
별도 원VAT ( )

일반관리비
별도 원VAT ( )

임대보증금

층3
호301 336.78 163.00 499.78 2,065,400 757,200

월차임 일반관리비 , 
합산액의 개월 분10

호305 168.96 81.77 250.73 1,036,200 379,900

층4 호406 167.82 81.22 249.04 997,500 377,300

층6

호602 165.18 79.94 245.12 981,800 371,400

호603 165.18 79.94 245.12 981,800 371,400

호604 165.18 79.94 245.12 981,800 371,400

호605 165.18 79.94 245.12 981,800 371,400

호606 167.82 81.22 249.04 997,500 377,300

호608 95.36 41.82 137.18 549,500 207,900

호609 95.36 41.82 137.18 549,500 207,900

호610 95.36 41.82 137.18 549,500 207,900

호611 95.36 41.82 137.18 549,500 207,900

호612 95.36 41.82 137.18 549,500 207,900

호613 95.36 41.82 137.18 549,500 207,900

호614 95.36 41.82 137.18 549,500 207,900

호615 95.36 41.82 137.18 549,500 207,900

호616 98.34 43.12 141.46 566,600 214,400

 

일반관리비 월 원 별도 층별 위치에 관계없이 정액제: 5,000 /3.3 ( )※ ㎡ 
지원동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실 세미나실 회의실 식당 체력단련실 , , , , ※ 
등 편의시설 또는 창업보육사업 등 지원사업 수행 공간임
내부사정에 따라 임대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바 모집방식. 

공고모집 접수기한 내 입주신청분 인정: ○ 

○ 공개모집을 통한 입주심의위원회‘ ’ 심의평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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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조건 

가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년이며 이후 년 단위로 갱신 가능3 , 2

입주부과금의 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부산3 “※ 
테크노파크 규정 등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부산테크노파크 시설관리 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나 입주부담금. 

입○ 주부담금의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 , , 

입주부담금은 계약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기준임- ( )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합산액의 개월분- : 10

연간임대료 - : 층별 호실별 월차임 상이함, 

일반관리비 월 원 층별 위치에 관계없이 정액제- : 5,000 /3.3 ( )㎡

일반관리비는 시설관리용역비용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및 공용공간 복도 화장  ( ) (※ ․ ․ ․
실 편의시설 등 유지비용임) ․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는 검침에 의해 ( , )○ 별도부과

공기압축기 유지비는 사용분에 대해 별도부과○ 

주차관리비는 센터 관리규정 에 따름“ ”○ 

다 납부방법 및 시기. 

구  분 납 부 방 법 비  고

보증금 지정계좌 계좌입금 일시불- ( ) 임대차 기간 개시 전

임대료
매월 납부- 매월 말 

관리비

수도광열비 매월 납부- 매월 말 검침後 
관리비 합산 고지

지정계좌는 입주계약체결 시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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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 및 심사방법 

가 접수방법.  

○ 신청서 교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btp.or.kr)

신발패션진흥단 홈페이지                (www.shoenet.org)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홈페이지(http://hub.shoenet.org/)  

○ 신청서 접수 방문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메일 접수시 문의처 접수확인    , ※

접수기간 일 시까지 접수- : 2025. 8. 6. ~ 2025. 9. 2. 2 12►

접 수 처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번길 층 관리사무실943 235 2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감전동             ( , ) ►부산테크노파크 감전단지

접수메일 - : sgkwon@btp.or.kr

문 의 처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 - : 

          (TEL:051-317-8502, FAX:051-311-7800, sgkwon@btp.or.kr)

< >

구분 서류 목록 비    고
1

1
( 必)

1

1 1 ( )

‧ 1

1

1 3

1

1 ( )

1

1
, , , 

1 · ,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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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방법. 

○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 관 선정( ) 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 )

      * 

○ 선정평가 당일 신청기업별 사업계획서 기반 또는 비대면 서면심사실시PT 

다 추진일정. 

신청서접수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25.8.6.~‘25.9.2.
심의일정 개별통보

업체 개별 또는 서면심사 실시PT 

선정평가일로부터 
일이내 개별통보10

상기일정은 우리 법인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지원내용 

유의사항□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 , ,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 ○ 

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외벽에 입주기관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원과 ○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 , , 

은 임대받은 자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 

우리원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공부 정리 시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년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동은 없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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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는 향○ 

후 조정될 수 있음

입주기관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 

우 연체이자율 센터 거래은행 기준 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 )

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지원내용□ 

○ 센터 입주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 공동 지원 등 지원 ( R&D ) 

○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네트워크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 회의실 휴게시설 등 각종 지원 편의시설 이용, /

지원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